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가.「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 ․ 고시(해양수산부 제2025-218호, 

’25. 12. 29.)사항을 반영

나.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요율과 감면 항목은 유지하고, 코로나19가 

종료됨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삭제

다. ’96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야적장·창고 사용료에 대해 2.93%(표준지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상승시켜 사용료 부과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항만 2회 이상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해 선박료 50% 감면 신설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규정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노동조합 필요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신설(안 제9조제5항)

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인상, 일괄전용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1)

다. 코로나19 종료됨에 따라 한중 여객항로 및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 종료(안 별표2)

라. 국내 화주와 선사가 상생협력하고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 지원하던 우수선화주 감면율 

인하(안 별표2)

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안 부칙)


